
납납세세보보증증보보험험    
 

보통약관 
 

Ⅰ. 피보험자 관련사항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국세, 지방세, 관세,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납세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세의무를 

납기안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법령상의 정부 보관금으로서의 납부청구를 포함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험금의 청구) 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보험금 청구문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금액 계산서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그 사본 

②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⑵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액) ⑴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금, 

중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등을 포함합니다)으로 합니다. 

⑵ 위 ⑴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

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Ⅱ. 보험계약자 관련사항 

 

제5조 (보험료)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어야 합니다. 

 

제 6 조 (보험료 환급)  ⑴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

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⑵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증권과 위 ⑴의 환급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보험증권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⑶ 회사가 돌려드릴 보험료는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납세의무가 소



멸한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보다 많은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⑷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⑸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Ⅲ. 공통사항 

 

제 7 조 (보험계약의 해지등의 금지) 보험계약자 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

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손해의 조사)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

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구상 및 대위) ⑴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

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

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⑵ 피보험자는 위 ⑴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

험계약자에 대하여 회사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2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제 1 조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한 방법에 따라 보험기간안에 연간 4 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초회분은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납세보증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